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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촌 진 흥 청
주 의 요 구

제 목 참깨,들깨 가공․유통기술 시범 선정기준 변경으로 사업신청

참여 기회 배제

기 관 명 강원도

관 계 기 관 횡성군

내 용

횡성군○○○○센터에서는 참깨, 들깨 우량 신품종 생산단지 및 고품질 국

산기름 가공․유통망 구축을 위하여 “2016년 참깨, 들깨 가공․유통기술 시범사

업”을 추진하고 사업비를 정산하였다.

「2016년 농촌지도 국고보조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참깨, 들깨 가공․유

통기술 시범사업 대상은 “참깨,들깨 10ha 이상 재배가 가능하고 가공공장 설립

가능한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연구회 등” 들녘단위로 조직되어 운영되는 전문경

영체를 우선 선정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도 횡성군○○○○센터에서는 2016년 참깨, 들깨 가공․유통기술 시

범사업(사업비 300백만원)에 대한 세부사업으로「저온저장고, 가공용 기계구입

지원사업」 사업비 230백만원을 편성하면서,

사업대상을 “참깨,들깨 10ha 이상 재배가 가능하고 가공공장 설립이 가능

한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연구회 등”으로 하여야 함에도, 기본계획에 “횡성지역

생산 참깨, 들깨 50톤이상/년 수매 및 유통가능 농업법인, 지역 농협 등”으로 대

상자 선정기준을 임의로 변경함으로서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연구회 등의 사업

신청 참여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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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횡성군수는

➀ 시범사업을 추진 할 때에는 농촌지도 국고보조사업 시행지침 에 따라 집행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➁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교육 및 지

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